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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3호  2010. 1. 12(화)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1. 11)

○ 직원들 노고를 치하 드림

   - 지난해 많은 노고와 함께 시정 성과도 거양하였음. 

2010년은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고, 당초예산의 1

조원대, 영일만르네상스를 여는 원년으로 모든 공

직자가 새로운 각오로 흔들림 없이 출발해야 할 것

임.

○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역동적인 업무추진 당부

   - 여러 가지 조직개편의 취지를 공감하고 세계도시와 

경쟁하는 글로벌 마인드 무장 및 변화가 필요함.

   - 새해는 좀더 크고 열린 시책을 만들어가는 공직 마

인드(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져 주시기 바람.

   - 사회의 고령화는 큰문제인데 시책이 나와야 하고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좋은 안이 나오길 기대함. 

○ G20 정상회의 등 손님맞이 준비 철저

   - 포스코, 포항공대, 첨단R＆D에 각국 정상 및 각료 

등 손님들이 기간 중 우리시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

비한 손님맞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람.

○ 47조원대 한국형 원전수출과 관련 지역기업의 참여  

지원 검토

   - 원전 건설은 초대형 규모로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

가 크므로 지역기업이 적극 참여되도록 행정적 지

원이 되도록 하기 바람.

전부서

전부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전부서

(국제협력팀장)

전부서

(기업유치과)

시장 지시(훈시)사항
- 2010. 1. 11(월) 확대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1. 11)

○ 예산 조기집행 추진

   - 경기 회복세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 및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구체적 시행방안을 강구 

하고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경북도민체전 준비 철저

   - 지금부터 시설물 정비, 선수양성 등을 통하여 의미 

있는 도민체전이 되도록 준비 및 추진에 철저를 기

하기 바람.

○ 물회, 쌀동동주 상품 연구 및 홍보 철저

 

○ 미소금융 관련 대시민 홍보 강화

   - 저소득층에서 동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대시민 홍보 적극 실시바람.

○ 신년맞이 시내 전역 환경정비 철저

   - 기 조성된 녹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잔디보호용 플라스틱 시설을 설

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 신년맞이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산불방지대책 체계적 관리

   - 읍면동, 구청에서는 산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

시기 바람.

○ 청사에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할 것.

   -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들여서

라도 시설설비 개선하여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할 

것.

   - 포항은 연료전지 메카인데, 연료전지 설치여부를 

깊이 연구 및 검토하여 추진

전부서

(기획예산과)

체육지원과

해양수산과

농축산과

주민복지과

도시녹지과

테라노바팀

건설과

청소과

(읍면동)

남･북구청

(읍면동)

재정관리과

녹색성장팀

- 2 -

제763호        2010.  1.  12(화) 포항시보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1. 11)

○ 직원들 노고를 치하 드림

   - 지난해 많은 노고와 함께 시정 성과도 거양하였음. 

2010년은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고, 당초예산의 1

조원대, 영일만르네상스를 여는 원년으로 모든 공

직자가 새로운 각오로 흔들림 없이 출발해야 할 것

임.

○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역동적인 업무추진 당부

   - 여러 가지 조직개편의 취지를 공감하고 세계도시와 

경쟁하는 글로벌 마인드 무장 및 변화가 필요함.

   - 새해는 좀더 크고 열린 시책을 만들어가는 공직 마

인드(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져 주시기 바람.

   - 사회의 고령화는 큰문제인데 시책이 나와야 하고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좋은 안이 나오길 기대함. 

○ G20 정상회의 등 손님맞이 준비 철저

   - 포스코, 포항공대, 첨단R＆D에 각국 정상 및 각료 

등 손님들이 기간 중 우리시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

비한 손님맞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람.

○ 47조원대 한국형 원전수출과 관련 지역기업의 참여  

지원 검토

   - 원전 건설은 초대형 규모로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

가 크므로 지역기업이 적극 참여되도록 행정적 지

원이 되도록 하기 바람.

전부서

전부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전부서

(국제협력팀장)

전부서

(기업유치과)

시장 지시(훈시)사항
- 2010. 1. 11(월) 확대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1. 11)

○ 예산 조기집행 추진

   - 경기 회복세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 및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구체적 시행방안을 강구 

하고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경북도민체전 준비 철저

   - 지금부터 시설물 정비, 선수양성 등을 통하여 의미 

있는 도민체전이 되도록 준비 및 추진에 철저를 기

하기 바람.

○ 물회, 쌀동동주 상품 연구 및 홍보 철저

 

○ 미소금융 관련 대시민 홍보 강화

   - 저소득층에서 동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대시민 홍보 적극 실시바람.

○ 신년맞이 시내 전역 환경정비 철저

   - 기 조성된 녹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잔디보호용 플라스틱 시설을 설

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 신년맞이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산불방지대책 체계적 관리

   - 읍면동, 구청에서는 산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

시기 바람.

○ 청사에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할 것.

   -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들여서

라도 시설설비 개선하여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할 

것.

   - 포항은 연료전지 메카인데, 연료전지 설치여부를 

깊이 연구 및 검토하여 추진

전부서

(기획예산과)

체육지원과

해양수산과

농축산과

주민복지과

도시녹지과

테라노바팀

건설과

청소과

(읍면동)

남･북구청

(읍면동)

재정관리과

녹색성장팀

- 3 -

제763호        2010.  1.  12(화) 포항시보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1. 11)

○ 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전문가라는 인식 필요 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바람.

○ 오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관심 갖고 지켜보기 바람.

   -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세종시 수정안이 오늘 나올 것임.

   - 관심있게 지켜보고 분석해보고 대비할 것에 대해 

서는 대비토록 하시기 바람.

자치행정과

전부서

(기획예산과)

지  시

10-001

지  시

10-002

○ 2010년도 중앙부처 업무보고와 연계한 시책개발 추진

   - 각 부처별 청와대 업무보고와 연계하여 우리시의 

정책･시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2011년 시책도 

서둘러 주시기 바람.

     

○ 금년도 역점시책 및 주요 시정 등에 대한 대시민 홍보  

철저

   - 언론 홍보는 물론, 읍면동의 각종 회의 및 기회교

육 시 간략하면서 쉽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정 홍보 회의자료를 만들어 배부하여 알권리 충

족 및 이해를 도모토록 하여 시정에 동참할 수 있

도록 조치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특히 읍면동장은 지역 내 예산반영 사업에 대해 시

민들에게 적극 이해 및 홍보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읍면동)

���령

포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

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월  12일

포항시 훈령 제 220 호

포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포항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함

2.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

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함

제3조(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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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

   - 언론 홍보는 물론, 읍면동의 각종 회의 및 기회교

육 시 간략하면서 쉽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정 홍보 회의자료를 만들어 배부하여 알권리 충

족 및 이해를 도모토록 하여 시정에 동참할 수 있

도록 조치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특히 읍면동장은 지역 내 예산반영 사업에 대해 시

민들에게 적극 이해 및 홍보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읍면동)

���령

포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

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월  12일

포항시 훈령 제 220 호

포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포항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함

2.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

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함

제3조(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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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

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

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포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

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아동․여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

며, 위촉직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의회 의원

2.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기관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4개 기관유형은 반드시 포함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

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

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규정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

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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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

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

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포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

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아동․여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

며, 위촉직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의회 의원

2.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기관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4개 기관유형은 반드시 포함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

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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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포항시 차원에서 시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

달체계를 효율화 하기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 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4조)

  나.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

정함(안 제11조)

  다.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15조)

포항시 공고 제 2010 - 23호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

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월 7일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리･통･반 구역을 합리적이고 적정

한 규모로 조정하여 사회 및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적관리는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리･통/반 조정 : 9개 읍면동 2개 통･리, 69개반 증설

  ◦ 리･통/반의 조정(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    정 증    감

사            유
리․통 반 리․통 반 리․통 반

합    계 310 2,351 312 2,420 2 69
◦ 증 : 통2, 리2, 반 71
◦ 감 : 통1, 리1, 반 2

읍 면 계 156 1,318 157 1,365 1 47
◦ 증 : 리2, 반 48
◦ 감 : 리1, 반 1

연 일 읍 31 331 31 339 0 8
▪연일베르체 65세대 기입주(1개반 증)
▪유강코아루아파트 통로별 조정(5개반 증)
▪경성홈타운 신축80세대입주(2개반 증)

오 천 읍 37 444 37 460 0 16 ▪원리 구획정리지구 입주세대(원룸) 증가(16개반 증)

동 해 면 28 143 28 142 0 △1
▪도구3리 인구감소로 도구1리에 통합(1개리 감)
▪도구2리의 인구집중 증가로 2개리로 분할(1개리 증)
▪도구3리 2개반을 도구1리 1개반으로 편입(1개반 감)

흥 해 읍 60 400 61 424 1 24 ▪삼도뷰엔빌(875세대) 신축 입주(1개리,24개반 증)
송 라 면 22 49 22 49 0 0 ▪반 경계 일부 조정(리․반 변동없음)

동    계 154 1,033 155 1,055 1 22
◦ 증 : 통2, 반 23
◦ 감 : 통1, 반 1

대 이 동 21 162 21 163 0 1 ▪공동주택 신축으로 5통1반 분반(1개반 증)

중 앙 동 50 279 50 281 0 2
▪22통 4반 분반(1개반 증)
▪23통 2반과 3반 통합, 6반 분반(1개반 증,1개반 감)
▪세대수 증가로 신설(1개반 증)

우 창 동 42 284 42 295 0 11
▪과소3개통을 2개통으로 조정(1개통 감,1개반 증)
▪금호어울림(449세대) 입주로 1통,10개반 증 

장 량 동 41 308 42 316 1 8
▪양덕하우스스토리(379세대) 입주(1통,7개반 증)
▪39통 상가, 주택 신축 입주(1개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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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전화 : 054-270-2074, 팩스 : 054-270-2070, Email : jcg100@korea.kr)

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대이동 란 중 5통1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6통5

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중앙동 란 중 21통 1반, 22통 1반, 2반, 4반, 6

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7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3통 2반, 3반, 6반, 24통 2반, 5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6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6통 2반, 4반, 7반, 27통 1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33통 6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34통 7반, 35통 4반, 38통 1반, 2반, 5반, 6반, 44통 3반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우창동 란 중 7통 6반부터 8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8통 5반부터 7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8반, 9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9통 1반부터 5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6반, 7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5통 6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42통 1반부터 7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삭제하고 42통 1반부터 10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장량동 란 중 39통 10반, 42통 1반 부터 7반까지

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연일읍 란 중 유강7리 2반부터 15반 까지를 별지

와 같이 하고 동문2리 23반, 유강6리 16반, 17반, 유강7리 16반 부터 20반까지를 별지

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오천읍 란 중 원2리 1반부터 11반 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원2리 12반부터 28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문덕12리 12반을 별지와 같

이 삭제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동해면 란 중 도구2리 1반부터 19반 까지를 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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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번지, 전화 : 054-270-2074, 팩스 : 054-270-2070, Email : jcg100@korea.kr)

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대이동 란 중 5통1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6통5

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중앙동 란 중 21통 1반, 22통 1반, 2반, 4반, 6

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7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3통 2반, 3반, 6반, 24통 2반, 5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6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6통 2반, 4반, 7반, 27통 1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33통 6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34통 7반, 35통 4반, 38통 1반, 2반, 5반, 6반, 44통 3반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우창동 란 중 7통 6반부터 8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8통 5반부터 7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8반, 9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9통 1반부터 5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6반, 7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5통 6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42통 1반부터 7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삭제하고 42통 1반부터 10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장량동 란 중 39통 10반, 42통 1반 부터 7반까지

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연일읍 란 중 유강7리 2반부터 15반 까지를 별지

와 같이 하고 동문2리 23반, 유강6리 16반, 17반, 유강7리 16반 부터 20반까지를 별지

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오천읍 란 중 원2리 1반부터 11반 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원2리 12반부터 28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문덕12리 12반을 별지와 같

이 삭제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동해면 란 중 도구2리 1반부터 19반 까지를 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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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하고, 도구2리 20반부터 29반까지를 삭제하고 도구1리 6반, 도구3리 1반부터 10

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흥해읍 란 중 학천1리 4반, 학천3리 1반부터 

6반까지, 10반부터 14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학천4리 1반부터 24반까지를 별지

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송라면 란 중 광천2리 2반, 광천 3리 4반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흥해읍 학천리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명 읍 면 동 리   명 관  할  구  역

북  구 흥 해 읍 학 천 리 학천1리, 학천2리, 학천3리, 학천4리 일원

  ② 「포항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2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중 흥해읍 학천리 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구  명 읍 면 명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 정 운 영 리 명

북  구 흥 해 읍 학 천 리 4 학천1리, 학천2리, 학천3리, 학천4리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대이동 5통 1반 대잠동 235～457, 471～495, 497～568, 685

6통 5반 대잠동 470-1～5, 470-8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중앙동 21통 1  대신동 60의6~12, 9~11, 16~19, 81의30

22통 1 대신동 9의5,6,8,10~12,14~16,18,24, 10의8,10~20, 23~26

2
대신동 9의9,17, 961의1, 961의9, 975의15, 976의9,17,25,60, 
978의2,17~25, 979의1,3,4,6,7,11~13, 980의4,5,8

3 현행과 같음

4
대신동 953, 953의8,10,35, 956의11~17, 959의11~17, 960의20, 
961의24, 976의7,8,42~56, 977의1,4,5,7~9, 978의8,10,11

5
대신동 949의3,5, 950의3,5,7, 951의5,8,9,19,20, 953의5,217~224, 
977의3,11

6
대신동 9의13,11의~17, 15의6~22, 959의26, 960의7~9,11,23,24, 
961의7,19,22, 962의4,7,8, 964의22~24, 975의7,8,11, 
976의1,5,27,28,37,42,43

7
대신동 959의1, 960의14,18,19, 961의9,10,20,21, 
976의10,11,16,18~20,22~24,31~33,35,40,41

23통 1 현행과 같음

2 대신동 78의1,2,3~18,20~28,30

3 대신동 956의19,20,22,23,27,28,30,32~35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대신동 956의25,26,29,39~42, 953의11~33, 225~240

24통
2 대신동 75의1~9,15~17,19~24,30,32,41~43,46,50~54

5 대신동 66의6,8,13,17,20

6
학산동 93의12,14, 97의3,7, 111의4~7, 112의4,13,15,16, 116의1, 
119의2, 120의1, 123의1, 124의1, 126의2,7,9, 127의3,25,26, 128의3

【별표 1】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남구)

【별표 1】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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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하고, 도구2리 20반부터 29반까지를 삭제하고 도구1리 6반, 도구3리 1반부터 10

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흥해읍 란 중 학천1리 4반, 학천3리 1반부터 

6반까지, 10반부터 14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학천4리 1반부터 24반까지를 별지

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송라면 란 중 광천2리 2반, 광천 3리 4반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흥해읍 학천리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명 읍 면 동 리   명 관  할  구  역

북  구 흥 해 읍 학 천 리 학천1리, 학천2리, 학천3리, 학천4리 일원

  ② 「포항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2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중 흥해읍 학천리 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구  명 읍 면 명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 정 운 영 리 명

북  구 흥 해 읍 학 천 리 4 학천1리, 학천2리, 학천3리, 학천4리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대이동 5통 1반 대잠동 235～457, 471～495, 497～568, 685

6통 5반 대잠동 470-1～5, 470-8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중앙동 21통 1  대신동 60의6~12, 9~11, 16~19, 81의30

22통 1 대신동 9의5,6,8,10~12,14~16,18,24, 10의8,10~20, 23~26

2
대신동 9의9,17, 961의1, 961의9, 975의15, 976의9,17,25,60, 
978의2,17~25, 979의1,3,4,6,7,11~13, 980의4,5,8

3 현행과 같음

4
대신동 953, 953의8,10,35, 956의11~17, 959의11~17, 960의20, 
961의24, 976의7,8,42~56, 977의1,4,5,7~9, 978의8,10,11

5
대신동 949의3,5, 950의3,5,7, 951의5,8,9,19,20, 953의5,217~224, 
977의3,11

6
대신동 9의13,11의~17, 15의6~22, 959의26, 960의7~9,11,23,24, 
961의7,19,22, 962의4,7,8, 964의22~24, 975의7,8,11, 
976의1,5,27,28,37,42,43

7
대신동 959의1, 960의14,18,19, 961의9,10,20,21, 
976의10,11,16,18~20,22~24,31~33,35,40,41

23통 1 현행과 같음

2 대신동 78의1,2,3~18,20~28,30

3 대신동 956의19,20,22,23,27,28,30,32~35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대신동 956의25,26,29,39~42, 953의11~33, 225~240

24통
2 대신동 75의1~9,15~17,19~24,30,32,41~43,46,50~54

5 대신동 66의6,8,13,17,20

6
학산동 93의12,14, 97의3,7, 111의4~7, 112의4,13,15,16, 116의1, 
119의2, 120의1, 123의1, 124의1, 126의2,7,9, 127의3,25,26, 128의3

【별표 1】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남구)

【별표 1】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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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중앙동 26통 2  대신동 62의1~6,8,26,28~30,33,35~42

4  대신동 62의7,13,14,21,25,27,67의1~3,11~17,19

7  대신동 67의5,8,9

27통 1  대신동 2의10,11, 60의18~30, 61의1,6~7,19~22

33통 6  학산동 93의12,14, 97의3,7, 111의4~7, 112의4,13,15,16, 116의1,     
119의2, 120의1, 123의1, 124의1, 126의2,7,9, 127의3,25,26, 128의3

34통 7 학산동 127의33~72,83, 128의1,8~13, 147의8,23,24,31

35통 4 학산동 219의6,12, 220의6,7,10,11, 221의1~19,23

38통

1
학산동 127의15,17,19,30,32, 151의2,15,16,18,24, 152의5,8, 153의
7,23,156, 168의2,6~9,15,169, 171의1

2
학산동 92의2,3, 93의3,28,30,32~34, 127의4,14,23, 152의1~3, 153
의2,3,5,14~16, 171의3

5
학산동 154의1,156, 157의2~4, 158의2,4~7 159의1,2, 164의2, 165의
2, 166의1, 170의1,2

6
학산동 161의1,162, 163의1, 164의2, 266의3,4, 267의5,268, 268의1, 
269의2

44통 3 항구동30의1,2,31,34~36, 37의6,7,38, 38의1,9~17, 55의6

우창동 7통 6 우현 118의 6 대궁꿈마을 201~1007

7 우현 133 영포아파트 101~506

8 우현 133 영포아파트 107~512, 133의 4 영포주택

8통 5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1-1102호 

6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3-1055호    

7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6-1057호    

8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8-1059호    

9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10-811호     

9통

1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1동 101~1701,102~2302,203~2303호

2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2동 201~2201,102~2302,103~2303호

3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3동 101~2001,102~2002호

4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3동 103~2003,205~2005호

5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4동 101~2001,102~2002,103~2003호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우창동 6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5동 101~2001,102~2302호

7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5동 203~2303,105~2305호

15통 6
우현 539-1 우현4차신동아파밀리에 401동
101~1501, 202~1502, 103~1503, 105~1505

42통
1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1동101-1001호,102-1602호

2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금호어울림101동103-2003호,104-2004호

3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금호어울림 101동105-1705호, 106-1706호
101동 107-1107호

4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1동 108-1108호,109-1009호

5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2동101-1001호,102-1602호

6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2동 203-1703호,104-1504호
102동 205-1805호,206-1806호

7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3동 201-1201호,102-1602호

8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3동 103-1503호,104-1304호
103동 105-2505호,106-2506호

9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4동 101-2501호,102-2502호

10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4동 103-2003호,104-1904호
104동 105-2005호,106-1206호

장량동 39통 10 양덕 1194 ~ 1210

42통 1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1동 201~2502호

2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1동 203~2504호

3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2동 102~2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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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중앙동 26통 2  대신동 62의1~6,8,26,28~30,33,35~42

4  대신동 62의7,13,14,21,25,27,67의1~3,11~17,19

7  대신동 67의5,8,9

27통 1  대신동 2의10,11, 60의18~30, 61의1,6~7,19~22

33통 6  학산동 93의12,14, 97의3,7, 111의4~7, 112의4,13,15,16, 116의1,     
119의2, 120의1, 123의1, 124의1, 126의2,7,9, 127의3,25,26, 128의3

34통 7 학산동 127의33~72,83, 128의1,8~13, 147의8,23,24,31

35통 4 학산동 219의6,12, 220의6,7,10,11, 221의1~19,23

38통

1
학산동 127의15,17,19,30,32, 151의2,15,16,18,24, 152의5,8, 153의
7,23,156, 168의2,6~9,15,169, 171의1

2
학산동 92의2,3, 93의3,28,30,32~34, 127의4,14,23, 152의1~3, 153
의2,3,5,14~16, 171의3

5
학산동 154의1,156, 157의2~4, 158의2,4~7 159의1,2, 164의2, 165의
2, 166의1, 170의1,2

6
학산동 161의1,162, 163의1, 164의2, 266의3,4, 267의5,268, 268의1, 
269의2

44통 3 항구동30의1,2,31,34~36, 37의6,7,38, 38의1,9~17, 55의6

우창동 7통 6 우현 118의 6 대궁꿈마을 201~1007

7 우현 133 영포아파트 101~506

8 우현 133 영포아파트 107~512, 133의 4 영포주택

8통 5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1-1102호 

6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3-1055호    

7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6-1057호    

8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8-1059호    

9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10-811호     

9통

1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1동 101~1701,102~2302,203~2303호

2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2동 201~2201,102~2302,103~2303호

3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3동 101~2001,102~2002호

4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3동 103~2003,205~2005호

5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4동 101~2001,102~2002,103~2003호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우창동 6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5동 101~2001,102~2302호

7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5동 203~2303,105~2305호

15통 6
우현 539-1 우현4차신동아파밀리에 401동
101~1501, 202~1502, 103~1503, 105~1505

42통
1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1동101-1001호,102-1602호

2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금호어울림101동103-2003호,104-2004호

3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금호어울림 101동105-1705호, 106-1706호
101동 107-1107호

4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1동 108-1108호,109-1009호

5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2동101-1001호,102-1602호

6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2동 203-1703호,104-1504호
102동 205-1805호,206-1806호

7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3동 201-1201호,102-1602호

8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3동 103-1503호,104-1304호
103동 105-2505호,106-2506호

9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4동 101-2501호,102-2502호

10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4동 103-2003호,104-1904호
104동 105-2005호,106-1206호

장량동 39통 10 양덕 1194 ~ 1210

42통 1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1동 201~2502호

2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1동 203~2504호

3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2동 102~2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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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장량동 4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3동 201~2402호

5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4동 102~2003호

6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5동 201~2602호

7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5동 203~2604호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연일읍

동문리 동문2리 23

103번지    연일베르체 201동  
103-15번지 연일베르체 202동  
103-16번지 연일베르체 203동  
103-19번지 연일베르체 204동  
103-18번지 연일베르체 205동 

유강리 유강6리 16 594-2번지 유강경성홈타운 301~1104호

17 594-2번지 유강경성홈타운 105~808호

유강리 유강7리 1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1동 101~1504호

2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2동 201~1502

3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2동 103~1504호

4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2동 105~1506호

5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3동 101~1702호

6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3동 103~1704호

7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3동 105~1706호

8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4동 101~1702호

9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4동 103~1704호

【별표 2】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남구)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연일읍 유강리 유강7리 10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1동 101~1902호

11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1동 103~1904호

12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1동 105~1806호

13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2동 101~2202호

14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2동 103~2204호

15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3동 201~2002호

16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3동 103~2004호

17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4동 101~2002호

18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4동 103~2104호

19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5동 101~2202호

20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5동 103~2204호

오천읍 원리 원2리 1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1동 101호~1306호

2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2동101호~1204호

3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3동 101호~1306호

4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4동 101호~1204호

5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5동 101호~1204호

6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6동101호~1204호

7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7동 101호~1206호

8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8동 101호~1206호

9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9동 101호~1304호

10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10동 101호~1206호

11 356블럭 1~ 7롯트, 357블록 1~ 5롯트

12
339블럭 1 ~ 7롯트, 340블록 1~ 13롯트,
354블럭 1~ 10롯트, 355블럭  1~ 8롯트

13
321블럭 1 ~ 8롯트, 322블럭 1 ~8롯트,,
323블럭 1 ~ 8롯트, 324블럭 1 ~9롯트
336블럭 1~ 10롯트.

14
303블럭 1 ~ 6롯트, 317블럭 1 ~ 10-2롯트, 318블럭 1 ~ 
9롯트, 319블럭 1 ~ 11-2롯트, 320블럭 1 ~7롯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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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장량동 4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3동 201~2402호

5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4동 102~2003호

6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5동 201~2602호

7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5동 203~2604호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연일읍

동문리 동문2리 23

103번지    연일베르체 201동  
103-15번지 연일베르체 202동  
103-16번지 연일베르체 203동  
103-19번지 연일베르체 204동  
103-18번지 연일베르체 205동 

유강리 유강6리 16 594-2번지 유강경성홈타운 301~1104호

17 594-2번지 유강경성홈타운 105~808호

유강리 유강7리 1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1동 101~1504호

2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2동 201~1502

3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2동 103~1504호

4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2동 105~1506호

5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3동 101~1702호

6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3동 103~1704호

7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3동 105~1706호

8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4동 101~1702호

9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4동 103~1704호

【별표 2】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남구)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연일읍 유강리 유강7리 10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1동 101~1902호

11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1동 103~1904호

12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1동 105~1806호

13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2동 101~2202호

14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2동 103~2204호

15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3동 201~2002호

16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3동 103~2004호

17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4동 101~2002호

18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4동 103~2104호

19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5동 101~2202호

20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5동 103~2204호

오천읍 원리 원2리 1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1동 101호~1306호

2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2동101호~1204호

3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3동 101호~1306호

4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4동 101호~1204호

5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5동 101호~1204호

6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6동101호~1204호

7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7동 101호~1206호

8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8동 101호~1206호

9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09동 101호~1304호

10 302 블록 4롯트 부영사랑으로 210동 101호~1206호

11 356블럭 1~ 7롯트, 357블록 1~ 5롯트

12
339블럭 1 ~ 7롯트, 340블록 1~ 13롯트,
354블럭 1~ 10롯트, 355블럭  1~ 8롯트

13
321블럭 1 ~ 8롯트, 322블럭 1 ~8롯트,,
323블럭 1 ~ 8롯트, 324블럭 1 ~9롯트
336블럭 1~ 10롯트.

14
303블럭 1 ~ 6롯트, 317블럭 1 ~ 10-2롯트, 318블럭 1 ~ 
9롯트, 319블럭 1 ~ 11-2롯트, 320블럭 1 ~7롯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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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오천읍 원리 원2리 15 304블럭 1롯트, 315블럭 1 ~ 9롯트, 316블럭 1 ~ 9롯트, 

16 325블럭 1 ~ 8롯트, 326블럭 1 ~ 9롯트

17
334블럭 1 ~ 7롯트, 335블럭 1 ~ 4롯트,
341블럭 1 ~ 5롯트, 342블럭 1 ~ 7롯트

18
349블럭 1 ~12롯트, 350블럭 1 ~ 4롯트,
351블럭 1 ~ 7롯트, 352블럭 1 ~ 6롯트

19 360블럭 1 ~ 6롯트, 361블럭 1 ~ 11롯트.

20
362블럭 1 ~ 3롯트, 363블럭 1롯트, 364블럭 1 ~ 5롯트, 
365블럭 1 ~ 8롯트

21
345블럭 1 ~ 3롯트, 345블럭 1 ~ 2롯트, 347블럭 1 ~ 2롯
트, 348블럭 1 ~ 10롯트

22
332블럭 1 ~ 10롯트, 333블럭 1 ~ 4롯트, 343블럭 1 ~ 4
롯트, 344블럭 1 ~ 3롯트

23
310-1블럭 1 ~ 3롯트, 330블럭 1 ~ 1롯트,330-1블럭 1롯
트, 330-2블럭 1롯트, 331블럭 1 ~ 4롯트

24 328블럭 1~ 7롯트, 329블럭 1 ~ 7롯트 

25 314-1블럭 1 ~ 5롯트, 327블럭 1 ~ 8롯트

26 305블럭 1 ~ 3롯트,313블럭 1 ~ 8롯트, 314블럭 1 ~ 8롯트

27
306블럭 1 ~ 6롯트, 311블럭 1 ~ 3롯트, 312블럭 1 ~ 10롯
트

28
307블럭 1 ~ 4롯트, 308블럭 1 ~ 6롯트, 309블럭 1 ~ 9롯
트, 309-1블럭 1 ~ 3롯트, 310블럭 1 ~ 2롯트

동해면 도구리 도구1리 6
274, 275, 316, 425, 832-2, 846, 853, 853-4~853-40, 
853-57~58, 853-69~72, 855, 855-2~4, 856, 865-12, 
868, 876-1

도구2리 1
81, 83-1, 634-2~9, 635-20, 637-2~5, 638-8, 638-14, 
640-2, 641-1, 641-4, 682, 722-3~722-14, 
723-1~723-12, 725-12, 727-1, 729-6, 904-6 

2
573, 576, 647-3, 647-4, 649-5, 6, 650-1~3, 651, 
652-2, 3, 654~658, 662-1, 633-1~5, 667, 668-1~3, 672-1, 
674~676, 694-4

3
산91, 593-1~6, 599-1, 2, 616, 626, 629, 630-1, 632-1~8, 
632-14~23, 633-5~11, 635-8, 9

4

 577-3, 582-1, 584-3, 588-1, 590-6, 592-5~14, 600-17, 
601-3~10, 602-17, 602-19, 602-28, 602-30, 31, 602-35, 36, 
602-42, 602-48, 602-52, 602-60, 603-2, 3, 73-5, 6, 770-9, 
904-20~23, 904-29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동해면 도구리 도구2리 5
402-1, 528-4~10, 528-18, 509-7~20, 530, 536-1, 537, 
582-3, 585-6, 586-1~8, 587-4, 587-5, 588-2, 602-6, 610-3

6
60011~14, 612,- 613-1, 914-7, 700, 773-23, 773-56~59, 774, 
774-20, 776, 776-2~5

7 602-23, 협성1차 가, 나

8 614-4, 614-22, 794, 799-1~23, 801-1, 2, 802-4, 803-4~5

9 603-32, 협성2차 1동 101~512호

10 603-32, 협성2차 2동 101~516호

11 603-32, 협성2차 3동 101~505호

12 635, 별장맨션 가동 101~505호

13 635, 별장맨션 나동 101~512호

14 635, 별장맨션 다동 101~512호

15 635, 별장맨션 라동 101~510호

16 602-221, 천호골든맨션 101~607호

17 협성3차 1동 594, 협성3차 2,3동 101~516호

18
별장빌라 A, B동 101~102호,
별장빌라 가, 나동 101~402호

19
도구리빙타운 가동 101~402호, 나동 103~404호
도구리빙타운2차 가동 101~402호, 나동 103~404호

도구3리 1

9~11, 11-4, 12-1, 12-4, 12-7, 12-21, 13-3, 70-1~2, 
694-3~4, 696-1, 697-1, 697-8, 397-12~17, 699-2, 699-6, 
699-8, 700, 701-2~3, 702-1, 702-3, 703-1, 703-2, 712-1, 
712-2, 903-7, 903-8, 905-9, 905-10

2 14-4~15, 15, 23-2~6, 691-2, 692-1~14, 687-3

3
704-1~704-4, 709-1~709-10, 709-15~709-30, 710-2, 714,
717-7, 720, 720-2, 720-3, 722-15

4 693, 청운현대맨션 101~698호

5 689, 만서장미맨션 101~507호

6 720-1, 이화해변타운 101~510호

- 18 -

제763호        2010.  1.  12(화) 포항시보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오천읍 원리 원2리 15 304블럭 1롯트, 315블럭 1 ~ 9롯트, 316블럭 1 ~ 9롯트, 

16 325블럭 1 ~ 8롯트, 326블럭 1 ~ 9롯트

17
334블럭 1 ~ 7롯트, 335블럭 1 ~ 4롯트,
341블럭 1 ~ 5롯트, 342블럭 1 ~ 7롯트

18
349블럭 1 ~12롯트, 350블럭 1 ~ 4롯트,
351블럭 1 ~ 7롯트, 352블럭 1 ~ 6롯트

19 360블럭 1 ~ 6롯트, 361블럭 1 ~ 11롯트.

20
362블럭 1 ~ 3롯트, 363블럭 1롯트, 364블럭 1 ~ 5롯트, 
365블럭 1 ~ 8롯트

21
345블럭 1 ~ 3롯트, 345블럭 1 ~ 2롯트, 347블럭 1 ~ 2롯
트, 348블럭 1 ~ 10롯트

22
332블럭 1 ~ 10롯트, 333블럭 1 ~ 4롯트, 343블럭 1 ~ 4
롯트, 344블럭 1 ~ 3롯트

23
310-1블럭 1 ~ 3롯트, 330블럭 1 ~ 1롯트,330-1블럭 1롯
트, 330-2블럭 1롯트, 331블럭 1 ~ 4롯트

24 328블럭 1~ 7롯트, 329블럭 1 ~ 7롯트 

25 314-1블럭 1 ~ 5롯트, 327블럭 1 ~ 8롯트

26 305블럭 1 ~ 3롯트,313블럭 1 ~ 8롯트, 314블럭 1 ~ 8롯트

27
306블럭 1 ~ 6롯트, 311블럭 1 ~ 3롯트, 312블럭 1 ~ 10롯
트

28
307블럭 1 ~ 4롯트, 308블럭 1 ~ 6롯트, 309블럭 1 ~ 9롯
트, 309-1블럭 1 ~ 3롯트, 310블럭 1 ~ 2롯트

동해면 도구리 도구1리 6
274, 275, 316, 425, 832-2, 846, 853, 853-4~853-40, 
853-57~58, 853-69~72, 855, 855-2~4, 856, 865-12, 
868, 876-1

도구2리 1
81, 83-1, 634-2~9, 635-20, 637-2~5, 638-8, 638-14, 
640-2, 641-1, 641-4, 682, 722-3~722-14, 
723-1~723-12, 725-12, 727-1, 729-6, 904-6 

2
573, 576, 647-3, 647-4, 649-5, 6, 650-1~3, 651, 
652-2, 3, 654~658, 662-1, 633-1~5, 667, 668-1~3, 672-1, 
674~676, 694-4

3
산91, 593-1~6, 599-1, 2, 616, 626, 629, 630-1, 632-1~8, 
632-14~23, 633-5~11, 635-8, 9

4

 577-3, 582-1, 584-3, 588-1, 590-6, 592-5~14, 600-17, 
601-3~10, 602-17, 602-19, 602-28, 602-30, 31, 602-35, 36, 
602-42, 602-48, 602-52, 602-60, 603-2, 3, 73-5, 6, 770-9, 
904-20~23, 904-29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동해면 도구리 도구2리 5
402-1, 528-4~10, 528-18, 509-7~20, 530, 536-1, 537, 
582-3, 585-6, 586-1~8, 587-4, 587-5, 588-2, 602-6, 610-3

6
60011~14, 612,- 613-1, 914-7, 700, 773-23, 773-56~59, 774, 
774-20, 776, 776-2~5

7 602-23, 협성1차 가, 나

8 614-4, 614-22, 794, 799-1~23, 801-1, 2, 802-4, 803-4~5

9 603-32, 협성2차 1동 101~512호

10 603-32, 협성2차 2동 101~516호

11 603-32, 협성2차 3동 101~505호

12 635, 별장맨션 가동 101~505호

13 635, 별장맨션 나동 101~512호

14 635, 별장맨션 다동 101~512호

15 635, 별장맨션 라동 101~510호

16 602-221, 천호골든맨션 101~607호

17 협성3차 1동 594, 협성3차 2,3동 101~516호

18
별장빌라 A, B동 101~102호,
별장빌라 가, 나동 101~402호

19
도구리빙타운 가동 101~402호, 나동 103~404호
도구리빙타운2차 가동 101~402호, 나동 103~404호

도구3리 1

9~11, 11-4, 12-1, 12-4, 12-7, 12-21, 13-3, 70-1~2, 
694-3~4, 696-1, 697-1, 697-8, 397-12~17, 699-2, 699-6, 
699-8, 700, 701-2~3, 702-1, 702-3, 703-1, 703-2, 712-1, 
712-2, 903-7, 903-8, 905-9, 905-10

2 14-4~15, 15, 23-2~6, 691-2, 692-1~14, 687-3

3
704-1~704-4, 709-1~709-10, 709-15~709-30, 710-2, 714,
717-7, 720, 720-2, 720-3, 722-15

4 693, 청운현대맨션 101~698호

5 689, 만서장미맨션 101~507호

6 720-1, 이화해변타운 101~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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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동해면 도구리 도구3리 7
7, 도화아파트 101~606호, 도화상가 101~203,
도화다세대 101~302호

8 715-4, 수정비취 101~505호

9 691, 대우세원빌 101동 101~610호

10 691, 대우세원빌 102동 101~610호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흥해읍 학천리 학천1리 4 336～453, 455～471

학천3리 1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1동 101 ˜ 611

2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1동 701 ˜ 1211

3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1동 1301 ˜ 2004

4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2동 101 ˜ 609

5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2동 701 ˜ 1209

6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2동 1301 ˜ 1909

7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3동 101 ˜ 508

8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3동 601 ˜ 1204

9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3동 1205 ˜ 2004

10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4동 101 ˜ 611

11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4동 701 ˜ 1211

12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4동 1301 ˜ 1906

13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5동 101 ˜ 806

14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5동 901 ˜1606

【별표 2】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북구)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흥해읍 학천리 학천4리 1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1동 101 ˜ 1902

2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1동 103 ˜ 1904

3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2동 101 ˜ 2002

4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2동 103 ˜ 2004

5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3동 101 ˜ 2002

6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3동 103 ˜ 2004

7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4동 101 ˜ 1302

8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4동 103 ˜ 1304

9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5동 101 ˜ 1302

10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5동 103 ˜ 1304

11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6동 101 ˜ 2002

12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6동 103 ˜ 2004

13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7동 101 ˜ 2002

14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7동  103 ˜ 2004 

15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7동 105 ˜ 2006

16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8동 101 ˜ 1902 

17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8동  103 ˜ 1904 

18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8동 105 ˜ 1906 

19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9동 101 ˜ 1902 

20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9동 103 ˜ 1904 

21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9동  105 ˜ 1306

22 학천 454, 삼도뷰엔빌 110동 101 ˜ 2002 

23 학천 454, 삼도뷰엔빌 110동 103 ˜ 2004 

24 학천 454, 삼도뷰엔빌 110동 105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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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동해면 도구리 도구3리 7
7, 도화아파트 101~606호, 도화상가 101~203,
도화다세대 101~302호

8 715-4, 수정비취 101~505호

9 691, 대우세원빌 101동 101~610호

10 691, 대우세원빌 102동 101~610호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흥해읍 학천리 학천1리 4 336～453, 455～471

학천3리 1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1동 101 ˜ 611

2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1동 701 ˜ 1211

3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1동 1301 ˜ 2004

4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2동 101 ˜ 609

5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2동 701 ˜ 1209

6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2동 1301 ˜ 1909

7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3동 101 ˜ 508

8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3동 601 ˜ 1204

9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3동 1205 ˜ 2004

10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4동 101 ˜ 611

11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4동 701 ˜ 1211

12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4동 1301 ˜ 1906

13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5동 101 ˜ 806

14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5동 901 ˜1606

【별표 2】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북구)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흥해읍 학천리 학천4리 1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1동 101 ˜ 1902

2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1동 103 ˜ 1904

3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2동 101 ˜ 2002

4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2동 103 ˜ 2004

5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3동 101 ˜ 2002

6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3동 103 ˜ 2004

7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4동 101 ˜ 1302

8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4동 103 ˜ 1304

9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5동 101 ˜ 1302

10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5동 103 ˜ 1304

11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6동 101 ˜ 2002

12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6동 103 ˜ 2004

13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7동 101 ˜ 2002

14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7동  103 ˜ 2004 

15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7동 105 ˜ 2006

16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8동 101 ˜ 1902 

17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8동  103 ˜ 1904 

18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8동 105 ˜ 1906 

19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9동 101 ˜ 1902 

20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9동 103 ˜ 1904 

21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9동  105 ˜ 1306

22 학천 454, 삼도뷰엔빌 110동 101 ˜ 2002 

23 학천 454, 삼도뷰엔빌 110동 103 ˜ 2004 

24 학천 454, 삼도뷰엔빌 110동 105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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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송라면 광천리 광천2리 2 220~241, 248~251

광천3리 4
32-21~32-23, 32-29~32-30, 32-38~32-39, 32-42, 
32-51, 42~67, 158-1, 189-1~189-88, 202~202-1, 
901-13~901-14

포항시 공고 제2010-39호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단체에서는 2010.02.01일까지 포항시청 농축산과

(270-2693.4)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월  12일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시행(‘09.11.28)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삭제되어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3. 관련법령

  ○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의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 삭제

(개정 제9721호 2009. 5.27)

   ○ 농지법 시행령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의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삭제 

(개정 제21848호 2009.11.26)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포항시 고시 제2010 - 1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소로2-401호선 외 3개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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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송라면 광천리 광천2리 2 220~241, 248~251

광천3리 4
32-21~32-23, 32-29~32-30, 32-38~32-39, 32-42, 
32-51, 42~67, 158-1, 189-1~189-88, 202~202-1, 
901-13~901-14

포항시 공고 제2010-39호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단체에서는 2010.02.01일까지 포항시청 농축산과

(270-2693.4)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월  12일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시행(‘09.11.28)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삭제되어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3. 관련법령

  ○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의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 삭제

(개정 제9721호 2009. 5.27)

   ○ 농지법 시행령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의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삭제 

(개정 제21848호 2009.11.26)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포항시 고시 제2010 - 1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소로2-401호선 외 3개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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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28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설)

     - 명 칭 : 포항디.비팰리스호텔 신축에 따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1-7번지 광진빌딩 5층.

     - 성 명 : (주)달봉씨오엔 대표이사 김용구

  4. 사업계획 내용

     - 도로개설 L=73m, B=6~8m

     - 도로정비 L=188m, B=3~4m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

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포항시 남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송도 254
-280 임 12,796 486 포항시

2 송도 533
-45 잡 3 3 국

(재무부)

3 송도 254
-22 대 1,540 40 포항시

4 송도 254
-43 대 70 52 국

(재무부)

5 송도 254
-44 대 484 2 포항시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포항시 남구]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송도 254
-280

254
-348

점포 블록
칼라시트 247㎡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348

정진홍

점포 판넬
칼라시트 25㎡

화단 벽돌 5㎡

계단 목재 11㎡

포장 콘크리트 11㎡

담장 블록 3.5m

담장 돌담 3.7m

간판 철재 1식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10-31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총수 및 연

서대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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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28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설)

     - 명 칭 : 포항디.비팰리스호텔 신축에 따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1-7번지 광진빌딩 5층.

     - 성 명 : (주)달봉씨오엔 대표이사 김용구

  4. 사업계획 내용

     - 도로개설 L=73m, B=6~8m

     - 도로정비 L=188m, B=3~4m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

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포항시 남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송도 254
-280 임 12,796 486 포항시

2 송도 533
-45 잡 3 3 국

(재무부)

3 송도 254
-22 대 1,540 40 포항시

4 송도 254
-43 대 70 52 국

(재무부)

5 송도 254
-44 대 484 2 포항시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포항시 남구]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송도 254
-280

254
-348

점포 블록
칼라시트 247㎡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348

정진홍

점포 판넬
칼라시트 25㎡

화단 벽돌 5㎡

계단 목재 11㎡

포장 콘크리트 11㎡

담장 블록 3.5m

담장 돌담 3.7m

간판 철재 1식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10-31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총수 및 연

서대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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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주민총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계

19세 이상의 주민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395,003 394,719 217 67 3,951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월   8일

- 다     음 -

포항시 공고 제 2010-35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포항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월   8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비고       
계

19세 이상의 주민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 관리법상 영주
의 체류자격 자)

395,059 394,719 217 123

- 다    음 -

포항시 공고 제 2010-36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5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3항에 의거 2010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소

2010년   1월    8일

- 다     음 -

◇ 포  항  시  장 - 붙임참조

◇ 포항시의회의원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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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주민총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계

19세 이상의 주민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395,003 394,719 217 67 3,951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월   8일

- 다     음 -

포항시 공고 제 2010-35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포항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월   8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비고       
계

19세 이상의 주민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 관리법상 영주
의 체류자격 자)

395,059 394,719 217 123

- 다    음 -

포항시 공고 제 2010-36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5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3항에 의거 2010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소

2010년   1월    8일

- 다     음 -

◇ 포  항  시  장 - 붙임참조

◇ 포항시의회의원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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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10 -1호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2010년도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 월 12 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내역

채 용 분 야 채용등급 인 원 담   당   업   무 비 고

시각디자인
전임

“다”급
1명

▪ 시정 홍보물의 디자인 심의 및 개발

   (빌보드, 인쇄물, CF 동영상 등)

▪ 각종 홍보물의 가이드라인 구축

건   축
시간제

“가”급
1명

▪ 건축물에 부합하는 디자인 개발

▪ 디자인 방향 제시로 작품성 제고

▪ 건축 초기단계 적정한 과업방향 설정

2. 채용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항목의 요건을 

갖춘 자

   ❍ 연령 및 거주지

      ▪ 연  령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기     준

시각디자인

(전임“다”급)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 7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전공분야 : 시각디자인 관련 학과
   ※ 경력분야 : 광고기획사, 기업체 홍보실, 시각디자인 전문업체 등

건   축

(시간제“가”급)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7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 1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자

   ※ 전공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등

   ※ 경력분야 : 건축설계 및 디자인 등

3. 채용 (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업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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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10 -1호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2010년도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 월 12 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내역

채 용 분 야 채용등급 인 원 담   당   업   무 비 고

시각디자인
전임

“다”급
1명

▪ 시정 홍보물의 디자인 심의 및 개발

   (빌보드, 인쇄물, CF 동영상 등)

▪ 각종 홍보물의 가이드라인 구축

건   축
시간제

“가”급
1명

▪ 건축물에 부합하는 디자인 개발

▪ 디자인 방향 제시로 작품성 제고

▪ 건축 초기단계 적정한 과업방향 설정

2. 채용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항목의 요건을 

갖춘 자

   ❍ 연령 및 거주지

      ▪ 연  령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기     준

시각디자인

(전임“다”급)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 7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전공분야 : 시각디자인 관련 학과
   ※ 경력분야 : 광고기획사, 기업체 홍보실, 시각디자인 전문업체 등

건   축

(시간제“가”급)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7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 1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자

   ※ 전공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등

   ※ 경력분야 : 건축설계 및 디자인 등

3. 채용 (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업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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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5. 응시원서 접수

  ❍ 접 수 기 간  :  2010. 1. 20(수) ~ 1. 22(금) 18:00까지

  ❍ 원서 접수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 054-270-2081)

  ❍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6. 시험일정

  ❍ 서류합격자 발표  :  2010. 1. 27 (수),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시 : 2010.  1. 29 (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2.  3 (수),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 2매

     ▪ 응시수수료 : “가”급은 10,000원, “다”급은 7,000원 상당의 포항시 수입증지 

부착

  ❍ 이력서 1부 (학력, 자격, 경력, 상훈 등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 (최근 5년이내 전․출입사항 및 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보수 및 복무

  ❍ 연    봉

    ▪ 시각디자인 분야 (전임 “다”급)  : 31,167천원

    ▪ 건축 분야(시간제 “가”급) : 37,790천원(근무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    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 수당 지급

  ❍ 근무시간

    ▪ 건축 분야 (시간제 “가”급) : 주 35시간이하

  ❍ 복    무

    ▪ 기타 복무사항은『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을 준용

9.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원서는 공고문의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

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면접시험장에 참석하여 등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

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054-270-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홈페이지( www.ipohang.org )에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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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5. 응시원서 접수

  ❍ 접 수 기 간  :  2010. 1. 20(수) ~ 1. 22(금) 18:00까지

  ❍ 원서 접수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 054-270-2081)

  ❍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6. 시험일정

  ❍ 서류합격자 발표  :  2010. 1. 27 (수),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시 : 2010.  1. 29 (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2.  3 (수),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 2매

     ▪ 응시수수료 : “가”급은 10,000원, “다”급은 7,000원 상당의 포항시 수입증지 

부착

  ❍ 이력서 1부 (학력, 자격, 경력, 상훈 등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 (최근 5년이내 전․출입사항 및 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보수 및 복무

  ❍ 연    봉

    ▪ 시각디자인 분야 (전임 “다”급)  : 31,167천원

    ▪ 건축 분야(시간제 “가”급) : 37,790천원(근무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    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 수당 지급

  ❍ 근무시간

    ▪ 건축 분야 (시간제 “가”급) : 주 35시간이하

  ❍ 복    무

    ▪ 기타 복무사항은『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을 준용

9.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원서는 공고문의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

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면접시험장에 참석하여 등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

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054-270-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홈페이지( www.ipohang.org )에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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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원  서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

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응시번호 응시분야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주소
                                       (전  화)

                                       (휴대폰)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 공 학 과 학 위 명

자격

면허

취득일자 종   별
병

역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주

요

경

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포항시수입증지

 "가" 급 : 

10,000원

 "다" 급 : 

7,000원

     귀 시의 (                   )분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0 년   1 월     일

                          출 원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

시

표

성

명

한 글 ※응시번호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cm×4cm)

한 자 응시분야  

주민등록번호  -

2010 년   1 월    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응시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분야" 를 기재

  ② 전    화 : 상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휴대폰 등)

  ③ 학    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④ 주요경력 : 당해분야 경력증명서 제출한 경력만 인정

  ⑤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⑥ 수입증지란에는  “가”급은 10,000원 “다”급은 7,000원 상당의 포항시 수입

     증지를 첨부 (포항시청 1층 민원실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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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원  서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

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응시번호 응시분야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주소
                                       (전  화)

                                       (휴대폰)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 공 학 과 학 위 명

자격

면허

취득일자 종   별
병

역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주

요

경

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포항시수입증지

 "가" 급 : 

10,000원

 "다" 급 : 

7,000원

     귀 시의 (                   )분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0 년   1 월     일

                          출 원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

시

표

성

명

한 글 ※응시번호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cm×4cm)

한 자 응시분야  

주민등록번호  -

2010 년   1 월    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응시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분야" 를 기재

  ② 전    화 : 상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휴대폰 등)

  ③ 학    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④ 주요경력 : 당해분야 경력증명서 제출한 경력만 인정

  ⑤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⑥ 수입증지란에는  “가”급은 10,000원 “다”급은 7,000원 상당의 포항시 수입

     증지를 첨부 (포항시청 1층 민원실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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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cm)

�      �      서

�    명             
� � � �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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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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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성    명  :  

    

     2010.   1.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예)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향후 업무수행 계획,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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